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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

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목 으로 

1957년 6월에 설립되었다.

 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 조달을 

원활히 하기 하여 지방채인수 등을 행

하는 문 융기 을 설치하려는 구상

은 1948년에 지방재정 원회에 의해 

｢지방자치단체 앙 고｣안이 처음 제창

되었다. 그후 1954년에는 공모채의 소화

문제에 심을 둔 ｢지방채증권공고｣ 구

상이 검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

다. 1956년에 이르러 지방제도조사회의 

답신을 계기로 공고의 설립구상은 지방

채 반을 취 하는 기 에서 ｢공 사업

을 상으로 하여 이에 계하는 지방채

를 취 하는 기 ｣으로 논의가 환되

어 1957년3월 31일에 ｢공 기업 융공

고법｣을 가결하여 동년 6월 공고가 설

립되게 되었다.

  동법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기

인 자 운용부와의 계에 있어서 자

운용부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반

채를 인수하고 공고는 공기업에 한 공

모채만을 취 하는 것으로 하여 공고의 

명칭도 ｢공 기업 융공고｣로 하 다.

  지방분권이 진 되는 가운데 지역경

제사회의 균형있는 발 에 심 인 역

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

회기반정비를 하여 양질의 자 을 확

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게 된다. 이런 

상황속에서 공고는 재정투융자의 개  

등 공 융을 둘러싼 정세변화에도 

히 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

로 하는 장기이면서 리의 자 의 융통

에 노력하면서 자치단체를 한 공동자

조달기 으로서 극 인 역할을 수

행해 오고 있다.

  나. 공고자 의 특징

  1) 부자 의 특징

 

  공고의 부자 은 자 량의 풍부, 정

부자 에 이어 두 번째의 리자 , 그

리고 부기간이 매우 장기 이라는 

과 민간자 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

유리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을 들 

수 있다.

  첫째, 풍부한 부자 을 들 수 있다. 

지방채계획에 있어서의 공고의 부계

획액은 장기에 걸쳐 사회자본정비의 

추진이라는 에서 1979년 이후 매년 

1조엔 규모로 증가되고 있으나 1992년

도부터 폭 으로 증액되어 1993년부

터는 거의 2조엔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. 

그 결과 1999년 재 장기 부잔고는 


